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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자료
 2020년 9월 2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영인력과 과 장 유원상(044-201-1531), 사무관 정성문(1539) / 제공일: 9월 21일(총 2매)

'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'는 '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'과 

지원대상, 사업내용이 달라 중복지원이 아님
[매일경제 9.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□ 내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’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‘는 귀농·귀촌
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
○ 기사내용 중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’청년농업인 영농
정착지원금‘과는 지원대상, 사업내용이 다릅니다.

□ 9월 21일 매일경제 A03면 <...’원칙‘도 없는 현금살포> 보도에
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언론 보도내용

□ 현금 복지의 문제점으로 ‘비슷한 사업에 중복지원’ 지적

○ ‘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’과 취지가 유사한 ‘농촌에서 미리 살아

보기’ 신규 도입(현금 복지의 부작용 유형 중 중복지원 유형)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☞ 기사내용과 관련, ‘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’와 ‘청년농업인 영농

정착지원금’은 중복지원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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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‘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’는 ‘귀농·귀촌 희망자’를 지원하여

실행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○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이주 전에 원하는 지역에서 최대 6개월간

미리 살아보며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□ ‘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’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

‘청년창업농’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

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○ 시·군별로 영농계획서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, 대상자는

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추가로 영농에 의무적으로

종사해야 합니다.

구 분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

지원대상
(‘21년안)

귀농·귀촌 희망자 400가구 청년농업인 18백명 선발

의무사항
월 15일 이상 해당 시·군 내
근로·체험프로그램 참여

농업경영체 등록 필수, 지원금
지급기간만큼 추가 영농조사
(위반시 지원금 환수)

지원시기 귀농·귀촌 실행 전 탐색단계 전업적 영농 실행 후 지급

지원금 최장 6개월간, 월 30만원 최장 3년간, 월 최대 100만원

□ 이처럼 ‘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’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타사업과

구별됩니다.

○ 동 사업을 통해 귀농·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

농촌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
